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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vised Industrial Safety Health Act 2013 requires an enforcement of risk assessment in 

all business places in Korea. Risk assessment had been conducted only in the business sites 

for 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but is now extended to general business places 

according to this act. The results from the office safety and risk management practices based 

on the PSM, SMS, KOSHA 18001 show that the average injury rate has been declining since 

late 1990s. However, considering that critical accidents in Korea (e.g. the hydrogen fluoride 

leakage at Gumi in 2012) have damaged not only industrial facilities but also generated 

disasters within the communities, there is need of a national-level proactive response to 

complex disasterous even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s case studies from the United 

Kingdom and Netherlands where national risk assessment system is under operation, The design 

of response system based on early identification of national risk factors in those countries have 

reduced the level of damages and enabled prompt response and recovery. Comparative 

analyses of these cases could provide a guideline to the adoption of the risk assess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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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가 의무화되었다. 공정안전관

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대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던 위험성 분석을 일반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실제 PSM, SMS, KOSHA 18001 등에 의한 사업장 안전/리스크 관리를 실시한 결과, 전사업장 평균 재해

율은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화수소 

누출사고와 같이 중대사고로 인한 피해가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까지 전이되어 재난으로 확대되는 상

황 또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합재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서,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하도록 국가위험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를 비교 분

석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형 국가위험평가제도의 도입 시 고려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리스크, 위험분석, 위험평가, 국가위험평가, 제도화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국가위험평가(National Risk Assessment)는 자연재해를 비롯한 복합적인 위험양상이 발생과 함께

타 지역으로 전이되어가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Renn, 2008). 이처럼 위

험평가는 재난 발생 이전에 주요 위험요인과 예측불가능한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인 위

험의 수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2004년 영국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관련 제도를 도입하

는 국가가 EU회원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또한 대통령 훈령 8, 21조에 의해 전략

적 국가위험평가(Strategic National Risk Assessment, SNRA)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협·위험요인 식

별과 위험평가 지침(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 THIRA)을 이용한 주·지방정

부의 위험평가 결과와 함께 국가대비목표(National Preparedness Goal, NPG)에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관리 선진국에서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신속

한 대응은 물론이고, 다양한 저감 전략을 개발하여 재난피해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평가나, 개발사업의 인허가과정에 실시하는 사전재

해영향성 검토, 국가기반시설 관리기관에서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위험

분석 등이 개별 시설이나 일정 면적의 경우 또는 특정 재난유형(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만을 한정하

여 운영되고 있다.

즉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위험성평가는 인적재난만을 고려하는 반면, 사전재해영향검토의 경우 자연

재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 또는 국가단위에서 ‘위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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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와 같은 개별 시설들에서의 위험성평가는 공정안전관리 등과 같이 시설의 특성에 적합하도

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위험평가 실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재난의 양상이 대규모

화, 복잡화되어가는 최근 추세에 맞춰 볼 때 잠재적인 위험요인들을 파악하는 것 또한 요구되므로 포

괄적 유해·위험요인(All-Hazard)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위험평가의 도입이 시급하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선행연구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며, 첫 번째는 국무조정실(영국), 연방시민

보호청(독일) 등 정부기관에서 공표한 자료, 두 번째는 OECD, G20 등에서 발표된 발표자료, 세 번째

는 학술논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기관 및 G20 컨퍼런스 등에서 발표된 자료는 제도 도입의 목적이나 제도 운영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학술논문 또한 제도적 측면이 아닌 분석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에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국가 간 제도의 비교와 관련된 내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Figure 1> Research Flow Chart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ure 1>과 같은 연구흐름에 따라 2장에서 국내 위험평가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위험분석과 위험평가에 대해 이론적 정

의를 제시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논문, 정부기관의 발표자료 등 선행연구에서 파악된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의 국가위험평가제도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국가위험평가제도를 가

장 먼저 도입한 영국과 국민안전처에서 제도 실시를 예고한 지역안전지수와 유사한 안전지

수(Safety Index)를 기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를 비교·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영국과 네덜란

드의 국가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에서 파악된 주요 사항과 관련하여 국내 도입 시 고려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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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Ⅱ. 국내 위험평가제도의 현황 및 위험평가의 재정립

1. 국내 위험평가제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국내에서의 위험평가 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대상으로 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제도, 원자력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산업안전 분야

의 위험성평가 등 다양한 분야별로 실시되고 있다.

우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의 경우, 행정계획부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사

전 검토하여, 재해저감시설 설치 등 예방조치 후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하지만

인구거주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발이전 재해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된 개발지구가, 개발 후 인구거주

구역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위험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개발 이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의 한계이다. 즉 개발 이후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개발 이전 수준으로 유지

하도록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방조치가 취해지지만 개발 이후 증가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협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분야별로 규정이 각

기 달라 혼돈이 초래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옹벽높이 등의 시설기준이 토목과 건축이 서로 다른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은 1975년 라

스무쎈보고서(WASH-1400)에 의해 1979년 미국 TMI-2 원전사고를 예측함으로써 1980년대부터 활발

하게 수행되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확률론적 안전성분석을 통해 정량화된 위험 수치에 상대적인 우선

순위 부여함으로써 원전 위험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확률론적 안전성 목표(Safety Goals)에 따

라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인 위험 수치를 비교·평가하여 원자력발전소 설계, 건설 및 운전 안전성에 적

용하고 있다. 하지만 확률론적 안전성 모델의 불확실성, 인간 신뢰도의 정량화에 따른 불안정성 등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 시, 국가기반체계 보호지침에 따라 각 관리기관에서는 위험분석을 실

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가기반체계 9개분야 19개유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위험분석 방

법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지침에서 제시한 위험요인의 예시 또한 주요 부품의 고장 등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비해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유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호주, 독일 등에 비해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이와 달리 국내의 산업안전 관련 위험성평가 제도에 관한 연구는 김두환(1997)에 의해 수행된 제조

업종의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박두용(2004)의 위험성 평가제도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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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등이 있으며, 법적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다.

위험성평가의 제도적 도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를 개정(2009.2.6.)함으로써 이루

어지게 되었고,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이라는 시범사업 또한 병행 실시되었다(2010). “유해위험

요인 자기관리 사업”은 주요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제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사업

장에 대하여는 위험성평가 관련교육의 실시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실제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한

참여사업장의 설문조사 실시 결과, 안전보건에 대한 교육훈련, 실천, 순응행동, 참여수준 등에 있어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시기 재해율은 1%대에서 0.7%대로 낮아졌다.

물론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PSM)제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존에

실시되던 위험성평가제도가 업종별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제조물안전 외에도 사용단

계에서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를 확대하여 201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위험

성평가)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부고시 제 2012-104호, 2012.9. 26 제정)을 통해 전 사

업장에서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Hazard)를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

하여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과 함께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서이며, 이를 국가에 적용하면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시·공간적

범위에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위기상황 발생 시 그에 따른 피해를 최

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민안전처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 재난관리 활동, 자

원관리, 재난관리 성과 평가 등 4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재난관리평가가 존재하지만, 이 제도의 평

가지표가 역량평가에 기반하고 있어 평가항목이 개인역량, 재난관리부서 역량, 재난관리네트워크 역량,

기관역량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위험평가제도라 볼 수 없다.

더욱이 각 제도별로 위험(Risk)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과 위험도의 개념이 각

제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구분이 필요하다.

2. 위험평가의 재정립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Risk)이 무엇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 위험성평가에서는 위험성에 관해‘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

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는’이라고 하였으나 별도

로 위험성을 정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대사전(2004)에서는 위험성(hazard)을 어떠한

기회에 의해서 사람에 상해를 입히거나 또 건설물, 설비 등에 대해서 손상을 주거나 하는 일의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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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유해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한 위험도(hazard)에 대해서는 위험의

정도 혹은 위험성이 생기기 쉬운 정도를 확률 통계적 수법에 의해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토목

용어사전(1997)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위험성과 위험도의 정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hazard를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T나

금융분야에서는 risk를 위험성 또는 위험도로 사용하고 있다. 즉 위험성과 위험도가 hazard 또는 risk

로 혼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hazard와 risk는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위험(risk)을 위험요소에 노출

된 상황을 모두 포함한 의도치 않은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

회에서는 위험성(hazard)을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요인 또는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

다. 이를 정리하면, 위험성(hazard)은 잠재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요인 즉, 유해·위험요인

이며 위험(risk)은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의 영향력과 함께 그것의 발생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risk를 위험성이나 위험도가 아닌 위험(risk)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위험성 또는 위험도라는 용어의 혼용과 마찬가지로 위험분석(risk)과 위험평가(risk assessment) 또

한 구분이 모호한 상태이다. 위험분석이 통계 등과 같은 데이터에 비중을 둔 반면, 위험평가의 경우

경험적 판단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위험분석과 위험평가의 개념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험평가와 위험분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위험분석(Risk Analysis) + 위험측정(Risk Evaluation1))

위험분석(Risk Analysis) = 위험식별(Risk Identification) + 위험산정(Risk Estimation)

즉, 위험분석이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위험요인의 위험을 산정하는 과정이라면, 위험평가는 위

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우선순위 선정, 모니터링 등의 종합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ISO

31000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AS/NZS 4360에 따르면 위험평가는 위험식별, 위험분석, 위험측정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Ⅲ. 국가위험평가제도 국외 사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의 헌법에 명시된 바와

1) Evaluation은 실험이나 시험과 같이 한 번의 측정(평가)와 그 결과(판정)를 뜻하며, Assessment는 환류

(Feedback)과정이 포함된 일련의 순환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회성 평가인 Evaluation과 지속적인 평가인

Assessment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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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국가는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

이 있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들은 공중보건, 재난, 안전, 안보 등 다종다양한 위험들중에서‘무엇을, 어떤

것부터, 어느 정도 수준까지’저감시켜야 하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한정된 예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영국

영국은 가장 먼저 국가위험평가를 도입한 국가로 시민비상대비법(The Civil Contingencies Act,

2004)에 위험평가와 그에 따른 위험목록 구축을 명문화하였다.

영국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위원회에 의해 국가안보위험평가를 2년주기로 실시하

고 있으며, 안보와 함께 국가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국가위험평가를 국무조정실에서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국가위험평가 제도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로 국내를 대상으로 향후 5년내 발생가능한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해 평가하는 국가위험평가

와 더불어 전지구적 환경으로부터 5-20년 사이에 사회발전양상에 따라 영국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

험요인을 국가안보위험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국가위험평가로부터 회복탄력성 중기계획을 수립·보

완하는 한편, 장기간에 걸쳐 국제적 군사 분쟁 등으로부터 국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순위 선정

이 함께 수행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국가위험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선별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공개된 광범위한 유해위험요인들에

대해 각 주정부 및 영연방국가들은 지역위험평가 및 지역위험목록을 구축하여 그 결과를 다시 국가위

험평가로 환류하고 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 각료이사회는 국가안전과안보전략(2007)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외에도 독립된 과학자/컨설

턴트들로 구성된 국가위험평가 방법 개발팀을 운영하였다. 국가위험평가는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이

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점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39개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였

다. 그러나 2011년부터는 국가안보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센터(Network of Analysts for National

Security, ANV)에서 독립적으로 각 기관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법무부(Ministry of

Security and Justice)에서는 이에 대해 매년 국가위험평가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네덜란드 국가위험평가의 가장 큰 특징은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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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일반적으로 ISO 31000에서 제시되는 위험관리 프로세스에서는 위험을 평가한 후 위험도가 높

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된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시나리오를 먼저 도출한

후 시나리오별로 1) 시나리오 선정 근거 2) 요약 3) 발생가능성 4) 관련 기반시설 5) 피해크기 순으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정된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는 위험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하고,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역량을

전문가그룹에서 체크리스트 기법을 이용해 평가하고 있다.

먼저 서술한 영국과 네덜란드는 위험평가의 방법론적으로 공통점이 많지만 평가절차나 시나리오 활

용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4장에서 이들 국가 간 비교를 통해 국가위험평가제도

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

3. 노르웨이

노르웨이 법무부 소속 시민보호국에서는 OECD의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노르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위험에 대해 국가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검토보고서(National Risk

Analysis, 2013)를 작성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의 국가위험평가는 재난상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기능마비 등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심각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협요인을 파악한다. 이 때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으로부터 유도되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대형 사고를 평가

한다.

일반적인 대형 사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발생한 사고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에 영향력을 미친다.

· 대규모 재난이란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행정당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지원이 요

구되는 것을 말한다.

· 사고가 전이된 부문 또는 지역의 관리에는 책임지역과 공조체계가 필요하다.

· 사고는‘상상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평가한다.

· 실제 발생하였던 사고는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친다.

이처럼 노르웨이의 국가위험평가는 전문가 평가에 기초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분

석으로 구성된다. 위험의 다양한 영역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수용가능한

위험에 대해 고려되어야 하므로,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을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위험을 정량적으로 나

타낼 수 있지만, 이는 사전에 위험으로 정의되지 못한 유해위험요인의 경우 그 크기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의 모든 측면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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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와 영향력으로부터 기능 마비가

발생할 수 있는 특정사건으로 서술해나가는 방식으로, 이런 특정 시나리오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반드시 최악의 사건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악의 사건이라 하여도 일반적인 사건에서 파생하

는 만큼 1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사건이라면 제외

된다.

이처럼 매년 국가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성적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노르웨이 내에서 발생한 사건 외에도 경험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들의 세미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통해 시나리

오의 세부내용은 더욱 정교해진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의 예를 들자면, 이상기상현상이라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시나리오는 1) 오슬로

피오르 지역에 폭풍 발생, 2) 장기간 전력 제한공급(배급)의 2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되며, 전문가들은

세미나에서 이들 시나리오에 대한 세부내용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다.

법률적 측면에서 노르웨이의 국가위험평가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2011)에 의

해 주정부가 종합적인 위험 및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왕실칙령(2012)을 통해 지자

체 위험 및 취약성 분석과 함께 시민보호국에서 국가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4. 미국

미국에서는 대통령훈령 8조(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8, PPD-8)에 근거하여 국가대비목표

(National Preparedness Goal), 국가대비체계(National Preparedness System)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전략적 국가위험평가(The Strategic National Risk Assessment, SNRA)를 실시

하면서 미국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유형들을 식별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연방기관 및 각 지자체

에서 실시하는 위협·위험요인 식별과 위험평가 지침(Threat and Hazard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 THIRA) 결과 또한 취합하여 미국 내 유해위험요인 및 위협요인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

다.

전략적 위험평가의 실시 범위는 국가안보 및 안전에 있어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협 및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때 연방수준(National-Level)의 위협 및 유

해위험요인을 1)자연재해 2)기술적/사고에 의한 재난 3)악의적/인위적 재난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고 있다.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유해위험요인은 발생빈도/년과 같이 빈도로 계산되어 잠재적인 발생가능성

과 함께 그에 따른 영향력(인명손실, 질병 및 부상, 직간접적 비용, 사회적 전치효과,심리적 고통, 환경

적 영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가차원의 광범위한 위협 및 유해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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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응역량 기반의 국가대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전략적 국가위험평가 제도의

큰 틀이다.

전략적 국가위험평가의 평가방법은 빈도의 정량적 산정과 전문가 판단 등에 의한 영향력 평가로 구

성된다. 물론 정량적인 산정이 어려운 빈도가 거의 없는 우주기상과 같은 유형에 대해서는 정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수준에서 위험을 파악하는데 정확한 값이 아니더라도 각 유해위험별 크기

의 비교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략적 국가위험평가에는 몇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 전략적 국가위험평가 : 주 또는 지방정부 수준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공하지 않는다.

·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유해위험요인 평가가 어려움 : 불법이민, 마약 운송, 지적재산권 침해 등

· 전략적 국가위험평가 방법의 모형화가 어려움 : 자연상태의 동적 거동 등

·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는데 전문가 자문 외 정량적/정성적 측정방법이 없음

· 기록데이터만으로는 발생가능성이 낮으나 높은 영향력을 가진 재난이 누락될 수 있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 미국의 전략적 국가위험평가는 대통령훈령 8조에 따라 국가대비목표 중 핵심대

응역량의 식별과 위험정보에 기반한 국가대비체계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리고 전략적

위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핵심역량을 추가로 발굴하거나, 대응역량의 우선 투자순위를 결정하는데 유

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즉 국가위험평가 결과는 국가 수준의 대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이

며, 주 또는 지방정부 수준의 위험평가에도 지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미국 재난관리체계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다.

5. 시사점

앞서 살펴본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의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 영국의 경우 국가위험평

가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이며, 네덜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실시 예정인 지역안전

지수와 유사한 안전지수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노르웨이의 경우 OECD에서 제시한 위험

평가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장 표준화된 국가위험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라는 것이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이 국가안보전략에 맞춰 국가위험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

지만 미국 재난관리체계의 핵심인 국가대비목표(National Preparedness Goal)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으

로만 기능한다는 점에서 국가위험평가제도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았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의 경우 모두 국가위험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표 2와 같이

위험평가의 대상을 유해위험요인의 범위, 범부처의 참여, 평가의 영향력 범위에 대해 나타내었다.

유해위험요인의 경우, 4국가 모두 자연재해, 인적재난 뿐만 아니라 테러 등을 포함한 포괄적 유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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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요인(All-hazard)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포괄적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

으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주무부처에서 이를 전담하고 타 부처의 평가결과 및 관련정보를 제

공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의 경우 시민보호국에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

가에 의한 시나리오 작성이 국가위험평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의 역할이 자료 제공에만 국한

된다는 점에서 미국 등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국가위험평가제의 영향력 범위를 보자면, 국가위험평가제도가 직접적으로 지역의 위험

을 반영하는지 또는 국가위험평가제도와 연계된 지역위험평가제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

국, 노르웨이, 미국의 경우 지역위험평가가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반해 네덜란드

의 경우 지자체의 경우 별도의 위험평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덜란드 또한 지자체별 위

험평가를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안전지수(Safety Index)를 로테르담 등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운

영하고 있다.

<Table 1> Comparison of National Risk Assessment

Nation

National Risk Assessment

NRA
All-Hazard 

Approach

Multi-ministrial 

Comprehensive Approach

Impact Frames

(National & Regional)

UK ● ● ● ●

Netherlands ● ● ● △

Norway ● ● △ ●

USA ● ● ● ●

EU ○ ○ ○ △

※ ●: High, ○: Moderate, △: Low

<Table 1>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독일,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등 OECD 회원국들의 경우에도

OECD 고위급 위험 포럼에서 제시된 지침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침에 제시된 일반적

인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국가위험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가 범위 등의 제도적 차이를 제외하면

방법론은 각 국이 매우 유사하다.

Ⅳ. 영국과 네덜란드의 국가위험평가제도 비교

1. 영국과 네덜란드의 국가위험평가제도 비교·분석

영국과 네덜란드의 위험평가는 표 2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포괄적 접근 뿐만 아

니라, 이에 따른 위험 식별, 시나리오 개발과 분석, 위험 매트릭스, 역량 평가 등 위험평가 방법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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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많은 공통점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는 몇 가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국가위험평가제도의 국내 도입에 활용하고자 표 2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국과 네덜란드의 국

가위험평가제도 전략 및 절차, 지역에서의 위험평가 등 3가지 측면에서 국가위험평가제도를 비교·분석

한 내용이다.

1) 국가위험평가 전략의 비교

국가위험평가의 실시 배경에는 각 국가별로 고유의 전략이 있다. 이들 전략은 전통적으로 안보를

위주로 수립되었으며, 최근에는 국민안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국가위험평가는‘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이후 대두된 안보위협에 대해 정부는 국가의 자산, 대응역량 달성에 필요한 자원의 공유 등

을 명백하게 구분하기 위해 안보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을 사전에 파

악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국내외의 장단기 위험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국가안보위험평가

(National Security Risk Assessment)를 전략화하였다. 영국의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범부처’로, 부처

의 역량을 집중하여 국내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위험요인이 국내에 영향을 끼치

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위험평가는 국가위험평가 및 국가위험목록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2005년부터 영국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안보위

험평가의 평가 주기와 평가내용을 확장하여 2008년부터 2년 주기로 국가위험목록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국가위험평가 전략은‘국가 안전 및 안보(National safety and

security)’에 기초하고 있으며, 3단계로 구성된다.

➀국가적 차원의 위험 평가 및 위협요인 분석: 위험분석은 향후 5년 내 발생가능한 중단기 유해위

험요인을 식별하며, 위협요인의 경우 단기간(6개월 이내)과 장기간(5년 이상) 모두 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장단기 양쪽이 모두 고려된 깊이 있는 중기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하다. 5년 내

발생가능한 시나리오 또는 5년 후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를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 이상의

보다 먼 미래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해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위험평가 역시 가능하다.

➁대응역량 분석: 39개 시나리오의 위험평가에 기초하여, 피해크기 또는 발생가능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가용가능한 역량을 발굴한다. 내각에서는 이런 역량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정

부와 민간영역 등을 포괄하여 역량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➂모니터링: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에서는 역량의 강화에 의해 국가의 안전 및 안보가 개

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역량을 강화시킬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때 법률의 제정 및 법적 강제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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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method in Netherlands

2) 절차적 비교

<Tbale 2> Comparison of the National Risk Assessment and Scenario Method with UK and Netherlands

UK Netherland

Agency Cabinet Office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Procedure 6 Step 4 Step

Classification of 

the step-by-step

·Context Analysis

·Risk/Resource Analysis

·Risk Factor Analysis

·Risk Factor Evaluation

·Risk Factor Management

·Monitoring

·Scenario

·Impact & Likelihood Assessment

·Risk Diagram

·Capability Analysis

Regional Risk 

Assessment

Regional Risk Assessment & 

Regional Risk Register(Every year)
N/A

Scenario 

development 
N/A ·Threat/Hazard Evaluation

Scenario

Description
N/A

·Incident, Natural Disaster, Threat

·Focused on National Crisis

Scenario

Emphases
N/A

·Likelihood

·Subjective/Objective Impact

Scenario

Characteristic
N/A

·Describe of Clear

·(Objective) Numeric

·Weighted Factor

·(Numeric) Likelihood

Scenario

Materials
·Risk Assessment

·Capability Analysis

·Understanding of the Uncertainty and 

Communication Level

Disaster 

Management Plan 

and Application 

Method

National Risk Assessment by the Foresight 

Horizon Scanning Centre in 2004 Civil 

Contingencies Act

National Safety and Security Strategy by 

all-hazard approach and 3 multi-criteria 

methods 

(weighted sum method, ordinal medal 

methods, Evamix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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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국가위험평가는(National Risk Assessment, NRA) 표 1과 같이 환경분석부터 모니터링까지

총6단계로 구성되며, 이중 위험평가는 1)위험 식별 2)발생가능성 및 피해크기 평가 3)위험 간 비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네덜란드의 국가위험평가(Dutch National Risk Assessment, DNRA) 역시 위험평

가 과정에서 영국과 마찬가지로 발생가능성과 피해크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만, 이에 앞서 시나리

오를 작성한 후 각 개별시나리오별로 위험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영국의 국가위험평가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위험평가를 통해 점수화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반해 영국에서는 국가위험평가 결과를 위험 매트릭스에 표시하고, 이를 국가위험목록

(National Risk Register, NRR)에 반영한 후, 국가위험목록 상에서 중요도가 높은 위험목록들에 대해

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경우 시나리오를 각 기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1개씩 가정하

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수가 한정되어 있지만, 영국의 경우 국가위험목록 상의 시나리오 외에도 지역방

재포럼(Local Resilience Forum, LRF)에서 지역위험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시나리오가

추가되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이처럼 영국의 시나리오는 네덜란드보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론적 근거에 따라 상정된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발생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재난임에도 5년

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저빈도의 재난의 경우에는 시나리오에서 누락될 수 있다.

시나리오 외에도 영국과 네덜란드의 또 다른 차이점은 역량분석이라 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5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협요인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2년마다 국가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영향력

이 큰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해‘국가 회복 탄력성 전제(National Resilience Planning Assumptions,

NRPAs)를 마련하고 있다. 즉 국가위험평가에서 선정된 위험의 공통된 영향력을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규모 및 파괴범위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무조정실에서는‘국가 회복탄력

역량 프로그램(National Resilience Capabilities Programme)’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주도하에 핵심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는 개별 시나리오별로 산정된 위험을 위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불확실성

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후 각 시나리오별 인력, 자원 등의 대응역량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내

각에 제출한다. 내각에서는 위험 다이어그램에 기초하여, 정치적 관심도, 단기간 내 성공가능성,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3) 지역위험평가 및 위험목록 구축

네덜란드에서는 별도의 지역위험평가가 없으며, 국가위험평가의 결과를 준용하여 지자체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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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위험평가 결과를 별도로 목록화하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시나리오별 위

험크기에 대한‘지역 위험 특성(Regional Risk Profile)’을 보조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또한 로테르담과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독자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8개 부문(절도, 약물, 폭력, 파손, 소란행위,

교통, 환경)에 대해 안전지수를 산정하고, 지역 간 안전지수 비교를 통해 거주구역별 치안강화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지수가 직접적으로 국가위험평가와 연계되지는 않고 있다.

<Figure 3> National-Regional Risk Management System in UK

이와는 달리 영국에서는 그림 3과 같이 국가와 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

른 위험목록을 구축하고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위험평가에 따른 결과를 국가위험목록으

로 작성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시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LRF)에서 국가위험목록의 고위험

군을 중심으로 지역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위험도를 지역위험목록으로 만든다. 그리고 지역

위험목록은 다시 국가위험평가와 국가위험목록에 반영되는 순환체계로 구성된다.

2. 국내 도입 관련 시사점

영국과 네덜란드의 위험평가를 국가위험평가제도 전략 및 절차, 지역에서의 위험평가 등 3가지 측면

에서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도입에 관련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경우 국가위험평가제도 전략이 안보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네덜란드에서는 시민안전

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로 인해 네덜란드의 경우 시나리오 설정 시 국가안보와 안전이 충

돌되면서 안보 또는 안전 중 하나의 아젠다가 완전히 제외될 수 있을 수 있으나, 시민의 안전이 국가

안보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가 우선인 영국과는 차이가 나타난다. 국내의 경우,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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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적으로 중시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과 국가안보는 별개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 한

계(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을 고려해 재난 즉 국민안전에 집중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국가전략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영국은 국가위험평가에 따라 국가위험목록을

작성한 후 국가 회복탄력 역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네덜란드는 국가위험평가결과를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정치적 관심도, 단기간 내 실현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

다. 한국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일본(국토강인화계획)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난역량 관

련 프로그램 대신 앞서 언급하였던 재난관리평가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가위험평가제

도를 모색한다 할 지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셋째, 영국의 경우 국가위험평가-국가위험목록과 매칭되는 지역위험평가-지역위험목록

이 있으며, 이를 지역대응계획에 적용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에서는 별도의 지역위험평가가 없으며, 국

가위험평가 시나리오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지역위험특성을 작성하거나 그 외 지자체별로 안전지수

등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2015년 하반기에 국민안전처가 273개 지자체별로 로테르

담 안전지수와 유사한 지역안전지수를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7개

부문에 대해 공개할 계획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시의 안전지수가 국가위험평가

제도와 연계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국가위험평가

와 지역안전지수를 어떻게 연계할지와 함께 지역위험평가의 실시 등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와

함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Ⅴ. 국가위험평가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

1. 국가위험평가 도입 시 고려사항

1) 기본 방향

19세기의 산업화 이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 교통수송기술의 빠른 보급은 세계를 하나로 연

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일부 지역이나 국가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던 재난이 지리적

인 한계를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1년 사이 에볼라, 메르스 등의 감염병

은 발생국가 외에도 미국, 스페인, 영국 등의 국가에까지 감염이 전파되었으며, 메르스 역시 국내에 유

입되어 병원내 감염만으로도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재난은 과거와 달리 기술의 발전과 국가 간 연결의 증가에 따라 복잡성과 불확실성 또한 높

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서로 다른 요소들의 결합에 따른 모호함 역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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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모호함이 증가할수록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은 국가의 재난

안전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영국, 네덜란드, 독일, 미국 등에서는 국가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협요인과 함께 유해위험요인을 재난발생 이전에 파악하기 위해 국가위험평가를 제도화하고 적용범

위를 지방정부로까지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국, 네덜란드의 국가위험평가 제도와 국내의 제도를 고려하여 한국형 국가

위험평가 도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1)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 확보

영국과 네덜란드의 사례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듯이 국가위험평가 제도는 국가

의 안전과 안보에 대한 전략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위험평가 제

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영국이나 네덜란드 미국처럼 정책적으로 설정된 목표(Goal)가 필요하다.

2015년 3월 정부는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존의 제도와 방

식을 고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5개월간 민관합동

TF를 운영하면서 수립해온 안전혁신 마스터플랜(2015)을 발표하였다.

<Figure 4> Safety Innovation Master Plan

5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향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5-2019)와 더불어 국가재난안전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위험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서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미 설정된 마스터 플랜에 새로운 제도를 연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안전혁신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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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의 경우 추진전략-세부과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과제와 연계가 가능하다면 마스터

플랜에 편입되는 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실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전략 Ⅳ 재난 안전예방 인프라 확충의 1세부과제인‘재난관리 분야‧대상

확대 및 평가기법 선진화’와 2세부과제인‘예방을 통한 연속성 확보’는 국가위험평가와 연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유사 위험평가제도와의 연계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외에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원자력발전소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

가, 국가기반시설 위험분석 등 개별 시설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위험평가 외에도 국가가 직접 실시

하는 지역안전도평가(소방방재청), 지역안전진단(국민안전처), 기후변화 취약성평가(국토교통부) 등의

유사 위험평가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 유사제도는 국가위험평가 제도에 하부체계로 포함되거나 적어도 평가결과가 국가위험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운영되어야 한다.

영국과 네덜란드를 예로 들자면, 영국에서는 홍수위험도 평가와 같은 개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

험평가 결과를 국가위험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또한 기후 취약성평가 등을 국가위험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즉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위험평가 또는 취약성평가 결과가 국가위험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

사 위험평가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들의 정비가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재난관리평가의 경우, 평가 항목이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량이라는 점에서 국가위험평가에

의 연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추진방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과 유사 위험평가제도와의 연계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국외 국가위험평가 제도

운영의 장점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설정하였다.

(1) 범부처 관계법령 정비 및 명문화

우선적으로 관계법령의 정비가 요구된다. 영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같은 국가의 정책적 목표가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의 전략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지만, 국가위험평가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유사 위험평가제도와 관련된 법령들의 정비

가 수반되어야 한다.

관계법령을 정비는 범부처가 참여하여야 하며,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평가 업무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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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적근거가 확보된 위험평가에 대해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이들 위험평가의 법적근거가 되는 관련 법들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 기관이나

평가 주기 등에 대한 지침의 개정과 함께 관련 법 간 중복성을 줄여 기존 개별법에 근거한 위험평가

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위험평가들을 모두 아우르는 국가위험평가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가

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법령의 정비가 선행된 후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국가위험평가 조항을 명문화시

켜야 제도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혼선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유해위험요인의 발굴 방안

기존의 위험평가들은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의 일부분만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테러, 감염병, 우주기상과 같은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유해위험요인이 파악되어야만

국가적 차원의 위험평가라 할 수 있다.

즉 다각도로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포괄적 접근을 하여야 국가가 직면한 위험의 큰 틀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테러, 파업, 감염병과 같은 과거 사회적 재난으로 분

류되던 재난에 대해 그 위험의 크기를 낮게 보고 있으며 우주기상과 같은 신종재난에 대해서도 무지

한 상태로, 정량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정성적인 평가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네덜란드와 같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풀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가능하도록 세미나, 워크숍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국가위험평가와 연계된 지역위험평가 실시

국가위험평가는 국가가 직면하고 있거나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의 양상을 큰 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하지만 국가위험평가가 모든 지역의 위험을 포함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국가위험평가와 연계된 지역위험평가가 동반되어야 제도운영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즉 국가의 위험은 지역의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지역의 위험이 곧 국가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위험평가는 물론이고 국가위험평가를 보조할 수 있는 지역위험평가 역시 필요하다. 물론 228개에

달하는 기초지자체에서 지역위험평가를 모두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17개 광역시도

를 중심으로라도 지역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국가위험평가에 반영시킨다면 국가위험평가 또

한 보다 현실에 기반한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위험평가는 국가위험평가와 상호 간 피드백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위험평가의 모니터

링 역할도 담당할 수 있는 등 그 효용성이 매우 크므로 국민안전처에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4) 지역안전지수와의 연계

2015년 하반기에 공개 예정인 지역안전지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7개 부문(자연재해, 화재, 교



38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8호 2015. 8

통사고, 범죄, 안전사고, 감염병, 자살)에 대해 부문별 안전지수를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

자체별로 취약한 부문에 대해 개선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지자체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

다.

지역안전지수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가공식통계만을 가지고 지표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지표의

구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안전역량, 활동, 환경 등에 대해 정

성적 지표를 발굴하고 있다.

이 중 환경의 경우, 공간진단을 기본으로 하여 위험지구 등을 추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를

국가 또는 지역위험평가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각기 다른 제도적 목표 및 방법을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연계는 어렵지만, 일부 요소의 경우 국

가 또는 지역위험평가제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안전지수의

지표 중에서 위험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보조지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Ⅵ. 결론

블랙스완(Black Swan)과 같이 예기치 못한 사고 또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위험크기별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것만이 재난 발

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

이에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네덜란드, OECD, EU 등에서는 국가위험평가제도에 대한 지침과 함께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전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성과 위험도, 위험분석과 위험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 분야별로 개념이 혼재

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NISDR, ISO31000을 통해 위험과 위험평가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또한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의 국가위험평가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의 사례를 국가위험평가제도 전략 및 절차, 지역에서의 위험평가 등 3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국내 도

입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위험평가제도의 국내 도입 시 고려할 사항 중 기본 방향으로는 안전혁신마스터플랜

및 유사 위험평가제도와의 연계를 제시하였고, 추진방안으로는 관계법령의 정비, 위험요인의 포괄적

접근, 시나리오의 다변화, 국가위험평가와 연계된 지역위험평가 실시, 지역안전지수와의 연계를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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